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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 료

동킥보드 고 도 한 사건

[ 헌마 안 상생 용  안 준  항   2017 1339 2 2 32

헌 ]

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법재판 는  월  재판  원   견 로 동킥보  2020 2 27 , 

드  고 도는  지 않아야 한다고 규 한 안 상생25km/h ‘

용  안 준   는 비  결  및 반’ 32 2 5.3.2.

 행동  해하지 않는다는 로 심판청  각하는 결  

고하 다. 각[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2. 27.

헌법재판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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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개요

청  사 하  동킥보드가 고  나 새 운 진동킥보드  하고  하○ 

는 다.

에 사 하  동킥보드는 고 도 한  없  당시  것 어○ 

 시  지도 주행 가능한  시행  45km , 2017. 8. 1. ‘

상생  가 술 원 고시 하  사건 고’( 2017-20 , ‘

시 라 한다  스 트보드  동킥보드 능  ’ ) 32( ) 2 5.3. “5.3.2. 

동킥보드는 고 도가  지  한다  신 청  25km/h .” , 

동 가 고 도 시  하  동하는 동킥보드만 할 수 게 25km 

었다.

청   사건 고시 에 한 도 없  동킥보드  사 할  행○ 

동  해 고 차도에  다  차량보다 느린 도  주행함에  , 

험   하여 신체  가 해 고 도 한  다 거나 , 

재하지 는 나 거 동 보드 해  동킥보드에 , , 

비 어 평등  해 다고 주 하   사건 고시  동킥보드  고 도 

한  규 한   에 한  사건 헌 원심  청 하32 2 5.3.2.

다. 

 심판대상

 사건  심 상   상생  ‘ ’(2017. 1. 31. ○ 

가 술 원 고시  개 고 가 술 원 2017-20 , 2019. 11. 15. 

고시  개   것   하 심2019-387 ) 32 2 5.3.2. ( ‘

상 항 라 한다  청  본  해하는지 여 다 심 상 항’ ) . 

 내  다 과 같다.

 심판대상조항[ ]

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 가 술표 원 고시 제(2017. 1. 31. 

호로 개정되고 가 술표 원 고시 제 호로 2017-20 , 2019. 11. 15. 2019-387

개정되  전의 것)

부속서 스케이트보드 32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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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부 전동킥보드 2

최고 속도 최고속도가 를 넘  않아야 한다5.3.2. 25 km/h . 

 결정주문

    사건 심 청  각한다.

이유의 요 

 한 는 본  

심 상 항  비 가 신  사에 라 게  택하는 것  ○ 

함  헌   행복 에  생 는 비  결  10

한하고 나 가 헌   행복 에  생 는  행동, 10

도 함께 한한다.

심 상 항  청  신체   한하는 것  니다 심 상 항. ○ 

 험  가진 재  매 건  함  비  결  ․

  행동  한할 뿐 다.  

개 고시 후에는 거  고 도 한  동2018. 3. 19. ○ ① 

킥보드  동 해짐에 라 거  차별취  는  상 재하지 

는다. 

동킥보드는 량 하  동차  능 나 행태가 125cc ② 

 다 므   수 상   수립 에 한 한  동 하게 , ‧

취 어  하는 비 집단 라 볼 수 없다. 

동 보드  같  새 운 개  동수단 스마트 빌리티 과 동킥보( )③ 

드는  사건 고시  에  각각 동 한 고 도 한  고 32

므 어 한 차별취  재하지 는다, . 

심 상 항  해  에 하여 고 도 한  하지 는 ④ 

것  해 내 동킥보드  평등   수는 지언 , 

비  청  에  고 도 한  없거나  빠  동킥보드  

하  해 에  어 식 수  닌 매 행 경 만  하여  

하는 편   그  평등  해 었다고 볼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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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 상 항  청  비  결    행동  ○ 

한할 뿐 그 에 신체   평등  해할 여지는 없다, .

 비  결    행동  해 여  극- 

가 술 원고시  개   에 는 2017. 1. 31. 2017-020 32○ 

동킥보드    마 하 고 그  하나  고 도 한  , 

신 었다 심 상 항  동킥보드   시  내  . 25km 

고 도 한   취지는 비  생 신체에 한 해  지함과 동․

시에 도 통상   보하  함 므 그러한  당하다, .

동킥보드  같  경량  새 운 통수단  에 맞 어   ○ ․

수 보  필 도 고 다 는 동킥보드 동 평행차 동. ․ ․ ․

보드 가 향후 거처럼 도 통  개  거도  통행가능할 

경우에 비하여 시  내라는 통  고 도 한  도 하25km 

다. 

동킥보드  거도  통행  허 하는  실시하  해 는 수○ ․

는 동킥보드가  도 상 는 동 하지 도  한하는 것  

행 어  한다 비 가 직 동킥보드  거도  통행  가능하지 . 

에도 하고 고 도 한  수한 만  하여 할 수

에 없는 편함  다고 하여 동킥보드  고 도  한하는  

도   달  한 수단  합  었다고 볼 수는 없다.

동킥보드가 낼 수 는 고 도가 시  내  에는 청  주25km , ○ 

과 같  차도  주행  다  동차  원동 거 하 동차등( ‘ ’ 

라 한다  주행 도  차 가 커  통  해하고 뒷차  월당)

함에 라 도 통상  할 수 다 그러나 차도  주행하는 동킥. 

보드  고 도가 시  보다 빨라지  다  동차등과  주행 도 차25km

는 어들지만 신 동킥보드 운행  낙상가능 사고 생 시 결과  , 

도 진다   비 하 고 도 한  지 는 식  . , 

 는 식에 비해 실   한 라고 볼 근거가 하다. 

○ 동킥보드가 낼 수 는 고 도가 시  라는 것 거보다 빨라 25km , 

근통행  수    수할 수 는 거도 에  통행하는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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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 거보다 도가  질수  사고 험  가할 수 는  고

한  동킥보드 비  결    행동, 

 탈할 도  지나 게 느린 도라고 보  어 다.  

심 상 항  과 지원  하여 비  결    행동○ 

 해하지 니한다.

 결정의 의의 

도 통 상 거  취 에 라 거도  주행  가능한 거  

달리 직 도 통 상 원동 거  에 라 거  달리 , 

차도  주행하여  하는 동킥보드에 하여 수  가능한 동킥보드  ․

고 도  시   한 가 술 원 고시에 하여 비 가 고 도 25km

한  폐지 또는  주 한 사 에 헌 재 는 고 도 한   것, 

 비  생 신체에 한 해  지함과 동시에 도 통상   보․

라는 공  달  하여 필 한 한도   비  본  해

하지 는다고 단하 다.



보 도  료

용지  후보  게재순  및  사건

헌마[2018 454 공직 거법  항 헌 150 3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  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법재판 는  월  재판  원  견 로 다 과 2019 2 27

같  결  고하 다. 

당  지역 원장  청  심판청  각하한다1. . 각하[ ]

용지  후보  게재순  에  다수 순에 하여 2. 

하도록 규 한 공직 거법  항 단 항  본150 3 , 5 1

과 용지  후보    순 에 라 등  아라“1, 2, 3”

비아 숫 로 시하도록 규 한 공직 거법  항 본  150 2

단에 한 나 지 청 들  심판청  모  각한다. 각[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2. 27.

헌법재판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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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개요

청 들   사건 심 청  당시 미래당 청   ‘ ’ , ○ ○○

미래당 산 역시 강 지역 원 고 청   · ( ) , 2018. □□

시행 었  원보 거 산 역시 해운 거에 마하6. 13. ‘ ’ 

 하여 거 리 원 에 비후보  등 했  사람2018. 2. 22. 

청   시행 었   동시지 거 산, 2018. 6. 13. 7△△

시  거에 마하  하여 거 리 원 에 비후보2018. 2. 27. 

 등 했  사람 다. 

청 들 지에 시할 당 또는 후보   후보 등 마감  , ○ 

재 에  다수 순에 하여 등  시하도  하고 “1, 2, 3” 

는 공직 거   항  하여 청 들  당과 청  150 3 □

 후보  가  는   평등 과 공 담  , 3□ △△

해 다고 주 하  사건 헌 원심  청 하 고 그 , 2018. 5. 3. , 

후 심 청 항  공직 거   항 항  2018. 5. 21. 150 2 , 5 1

변경 청 하 다. 

 심판대상

청 들 주 과 같  원내 당 천 후보 들에게   여 는 3 3○ 

것 후보  게재순  함에 어 에  보 한 당 천 후보, 

 보 하지 니한 당 천 후보  후보  순  규 한 , , 

공직 거   항 단과 에  보 한 당 천 후보  150 3 , 

사  게재순 는 에  다수 순에 라 하도  규 한 공직 거

  항  본    같  해진 후보  게재순 에 하150 5 1

여 라비  숫   여하도  규 한 공직 거   항 본150 2

 단에 해 비  가능한 것 므  사건 심 상   항들  , 

한다. 

 사건 심 상  공직 거   개  것(2002. 3. 7. 6663 ) ○ 

 항 본  단 하  사건 항 라 한다 과 공직 거150 2 ( ‘ ’ )

  개  것  항 단  공직 거(2005. 8. 4. 7681 ) 150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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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개  것  항  본(2010. 1. 25. 9974 ) 150 5 1 (

하   항   사건 순 항 라 하고  심 상 항 라 한‘ ’ , ‘ ’

다  청 들  헌 상 본  해하는지 여 다) . 

심판대상조항[ ]

공 선거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제 조 투표용 의 정(2002. 3. 7. 6663 ) 150 (

당 후보자의 게재순위 등· ) ② 호는 투표용 에 게재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순

위에 의하여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“1, 2, 3”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, 

로 재한다 다만 한 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호 . , 

속에 한자를 함  재한다.  

공 선거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제 조 투표용 의 정(2005. 8. 4. 7681 ) 150 (

당 후보자의 게재순위 등· )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

마감일 현재 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회에서 , 

의석을 갖고 있 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, 

하고,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회에서 의 

석을 가 고 있는 정당 회에서 의석을 가 고 있 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, 

한다.  

공 선거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제 조 투표용 의 정(2010. 1. 25. 9974 ) 150 (

당 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할선거 선거 리위원· ) 3 4⑤ 

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 

1.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회에 의석을 가 고 있는 정당이나  정당의 추

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회에서의 다수의석순. 다만 같은 의석 , 

을 가 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 회의원선거에서의 

득표수 순

  

결정주문 

청   심 청  각하한다. ○ ○○

청   심 청   각한다, . ○ □□ △△

이유의 요 

 청   심 청   여 극 ( )○○

심 상 항에 하여  본  직  해 었다고 주 할 수 는 ○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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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지에 게재순 에 하여 가 시  당 또는 후보 므 , 

거에 마할  없는 는 심 상 항에 하여  본  직  

해 는 라 할 수 없고 당  지역 원  심 상 항에 하여 갖는 , 

해 계는 단지 간 고 사실  것 직 고  해 계라 , 

할 수 없다 라  청   심 상 항에 하여 본 해  . ○○

 지 니하여 청   심 청 는 하다, . ○○

 청   심 청   여 극 , ( )□□ △△

가  사건 순 항에 한 단 . 

     : 헌재 헌마 등   변경  필  여( 1996. 3. 28. 96 9 ) 

헌 재 는  사건 순 항과 실질  동 한 내   공직 거  ‘○ 

거 지   개  것  항 ’(1995. 12. 30. 5127 ) 150 3

내지 항에 한 헌  사건에 원 거 등 공직 거에 어  5 , 

지  후보  게재순  함에 어  당 수   한 ·

  수  가진 당 나  없는 당 후보    

후보 에게 상  리하여 차별  었다고 할 수는 나 는 당, 

 재  등에 비 어 그  당할 뿐만 니라 당  우 함·

에 어 도 당  순 당  또는 후보   가 나 다 순 등 , , ‘ , , ’ 

합리  에 하고 므 평등  해하지 니한다고 결 하 다 헌, (

재 헌마 등1996. 3. 28. 96 9 ). 

후 헌 재 는 헌재 1997. 10. 30. 9○ 헌마 결 헌재 6 94 , 2004. 2. 26. 

헌마 결 헌재 헌마 등 결 헌재 2003 601 , 2007. 10. 4. 2006 364 , 2011. 3. 

헌마 결 헌재 헌마 결   헌재 31. 2009 286 , 2012. 3. 29. 2010 673 2013. 

헌마 결  등에  공직 거 후보  당 수   11. 28. 2013 17 ·

한 지 게재순  내지  수  가진 당 나  

없는 당 후보    후보  평등  해하지 니한다는 시  

그  지하여 다. 

헌 재   에 리상 한 못  다거나  사건에   , ○ 

결 과 달리 단하여  할 만한 사 변경 나 필  다고 보  어 우



- 4 -

므  사건에 도  사건 순 항에 하여  시취지  그  지하, 

 한다. 

나  사건 항에 한 단 . 

공직 거에  후보  에 해 는 원 거   당, 1947. 3. 18. ○ 

시 등  시하도  규 하고 원 거“1 , 2 , 3 ” , 1950. 4. 12. 

 개 과 통 거   1952. 7. 18. “ 등  마  숫, , ” Ⅰ Ⅱ Ⅲ

  시하도  규 했  각  개  통해 , 1969. 1. 23. 

라비  숫   시하도  규 한 것   사건 항 지 어

진 것 다. 

○ 는 보다 가독    사 하도  함   동  지하

고 거  원 한 운  도 하  한 것  그  당하다 할 것, 

고 라비  숫 는 재 가  보편  쓰 는 태  숫  다  태  , 

에 비하여 가독  매우    채택한 것  다   사

에 비하여  합리  상실한  채택 라고 할 수 없다. 라   사

건 항 역시 청   평등  해할 도  , □□ △△

 한계  어난 것 라고 볼 수 없다. 

결정의 의의 

헌 재 는 ○ 공직 거 후보  당 수   한 지 게재순·

 내지  수  가진 당 후보  등  평등  해하

지 니한다는  시  그  지하 다. 

나 가 헌 재 는 지  후보  가 등  라비  숫“1, 2, 3” ○ 

 시 도  한 것  가독   숫   하여  동  

지하고 거  원 한 운  도 하  한 것  평등  해하지 , 

니한다는    하 다. 



보 도  료

동차에 한 고 도로 등 통행 지 사건

헌마 도로 통법  헌[2019 203 63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  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법재판 는 도로 통법  중 동차가 아2020. 2. 27. 63

닌 동차  고 도로 등 통행  지하는 동차는 ‘

동차만 해당한다 는 에 한 헌법 원심판청  각하 다’ . 

다만  결 에 하여는 장래에 안 한 통   통해 

동차  운 행태가 개 , 단계 로 동차  고 도

로 등 통행  허용하는 법  개  필 하다는 취지  재판  

 보충 견  1 다. 각[ ] 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2. 27.

헌법재판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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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개요

○ 청   허  취득하여 동차  운 할 수 는 사람2 , 

동차 닌 동차  고 도  또는 동차 도 하 고 도( ‘  

등 라 한’ 다  통행  지하는 도 통  가 동차 운  ) 63

청  행복 평등, , 거주   해한다고 주 하 , 

 사건 헌 원심2019. 2. 20.  청 하 다. 

 심판대상

○  사건 심 상  도 통   개  것(2011. 6. 8. 10790 ) 

  동차가 닌 동차  고 도  등 통행  지하는 63 ‘

동차는 동차만 해당한다  청  본  해하는지 여 다’ . 

심판대상조항[ ]

도로 통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(2011. 6. 8. 10790 ) ■ 

제 조 통행 등의 자동차63 ( ) (이륜자동차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) 

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

된다.

결정주문 

 사건 심 청  각한다. ○ 

이유의 요 

가 헌 재   . 

헌 재 는 헌마 등 결 에  동차  고 도  등 2007. 1. 17. 2005 1111

통행  지하는  도 통   개   (2005. 5. 31. 7545

것 가 헌 에 지 는다고 단한  고 후 헌재 ) 58 , 2008. 7. 31. 

헌 등 결 헌재 헌 결 헌2007 90 , 2011. 11. 24. 2011 51 , 재 2013. 6. 27. 

헌 결 헌재 헌 결2012 378 , 2014. 3. 27. 2013 437 에 도 동차  

고 도  등  통행  지하는 도 통  항에 하여  달리 볼 사

변경  없다고 단하여 합헌결  하여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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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 지는 다 과 같다   .   

통행   행동   해 여[ ( ) ] 

동차는 운 가 에 는  하여 가벼운 격만 도 운

가 차체  리  쉽고  특수  하여 격한 차 변경, 

과 향  함에 라 사고 생  험   사고가 생한 경우

 사 도 매우 다 러한 동차   특 에  비 는 사고 생 . 

험 과 사고결과  에 비 어 동차 운    고 도  등

에  통  신 과  하여 동차  고 도  등 통행  지할 필

 크므 심 상 항   당 과 수단  합  다, . 

나 가 동차  주행 능 량과  사 동차에 지지 는 경우( )

에도 동차   특수  한 사고 생 험 과 사고결과  

 다고 볼 수 없 므 동차  주행 능 량과  고, ( )

하지 고 포  지하고 다고 하여 당하거나 지나 다고 보  어

다 또한 동차 도. 는 당해 간  연락하는  통  다  도 가 

는 경우에 지 다는 에 비 어 보  동차에 하여 고 도  등  

통행   지함에  본  해  도가 심 상 항  도

하고  하는 공 에 비하여 하다고 보  어 다 라  해  과 . 

 균 에도 하지 니한다. 

평등  해 여[ ]

동차는 운 가 에 는  말미  사고 생  험 과 사

고결과   에 고 도  등  통행  지 는 것 므   험

  동차 는 다 게 고 통행  가 한 다고 하 라도  

합리한 차별 라고 볼 수 없다. 

나 변경  필  여. 

통사고 생건수  사망 수   고 하여 보  가 시하는 동

차   특  한 사고 생  험 과 사고결과  에 변 가 

다고 볼 수 없고 동차  운 가 개 었다거나  민  동, 

차  운 행태에 한 우  경계가 해 었다고 볼 만한 사 도 없다 라  . 

 변경할 사 변경  다고 보  어 우므  동차  고 도  등 통

행 지에 한  단  재에도 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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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그  주 에 한 단. 

청 경찰  동차 등 동차  차별하는 것  당하다고, ○ 주 

한다 그러나 동차란 본래  한 도  사 고 는 . 차, 

차 공 차량 등  는 민  생 과 신체  보 하  , 하여 

한 상 에   규 한 것 다 라  동차에 하여. 만 고 도

 등 통행  허 한다고 하여 합리   없는 차별 라고 볼 수 없다. 

또한 청 심 상 항  거주   한한다고 주 한다 그, . ○ 

러나 거주  는 체 지  거주지  게 하고 변경할 수 

는 본  말하는 것 심 상 항  고 도  등에  동차 통, 

행  지할 뿐 체 지  거주지  게 하고 변경하는 것  지하

는 것  니다 라  거주   한하지 니한다. .  

 재판  이영 의 보충의견

   동차  고 도  등 통행  한 사고는 동차 운  생 ·

신체뿐만 니라 사 동차 운  생 신체  과도 직결 는 한 ·

다 러한  엄  식하 도 동차 운  통행  . 

 보 함에 어   경우  비견하여 함  없도  하  한 

처가 필 하다 동차는 그 량에 라 주행 능과 에 큰 차. 

가 고 특  상   동차는 사 동차  동등, 260CC 한 도  

주행 능  가지고 다 라  운 허 도  개  강 도. , , 

 비  시   통한 험  거 통 시스   ,  

도  동차 , ‧ 비에 한 술  개 동차  리, ‧

비 검사 도   등   통하여 한 통 가 착 에 라 ‧

동차  운 행태에 한 식 또한 개 , 주행 능과  갖  

 량 상  동차에 해 는 고 도  등  통행  허 하고, 

고 도  동차 도  체  도 경과 상  고 하여 어도 

 간에 는 동차  통행  허 하는 또는 동차  사, 

동차가 하는 차  리하거나 한 도  달리하는  등  통하여 

 통행 지가 가지고 는 에  어날 수 는  ·

개  필 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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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의 의의 

○ 헌 재 는 헌마 등 결  후 여러 차  동차2007. 1. 17. 2005 1111  

고 도  등 통행  지하는 도 통  항  헌 에 지 는다고 

단하여 고  사건에 도 통사고 생건수  사망 수   고, 

하여 가 시하는 동차   특  한 사고 생  험  

 사고결과  에 변 가 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동차  운, 

가 개 었다거나  민  동차 운 행태에 한 우  경계가 

해 었다고 볼 만한 사 도 없다고 단하여  지하 다. 



보 도  료

페 스 거운동 사건‘ ’

헌마 처 취[2016 1071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  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법재판 는  월  재판  원  견 로2020 2 27 , 청   

거운동 사실  할 증거가 함에도 하고 청  거

운동 사실  로 피청  청 에 하여 한 처  

 검찰  행사로  청  평등 과 행복  해한

다는 취지로 청  심판청  용하는 결  고하 다. [

용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2. 27.

헌법재판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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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개요

청  경 청  스  계 에 매체 뉴스타  한2016. 1. 15.○ 

탐사 리 가 한 산 참사 당시 울경찰청 었  비‘ ○○ 

후보가 거짓말  한다 는 내  과 동 상 게시  공 하여 게시하 다’ .

피청  공립학  사  청  행 가  원 거   20○ 

거운동 에 해당하는 것  보고 청  공직 거   하여 ‘ ’

청 에 하여 처  하 고 청   처  신  , 

행복  등  해하 다고 주 하  그 취  하는  사건 헌 원

심  청 하 다. 

결정주문 

피청  울 지 검찰청   사건에  2016. 9. 13. 2016 45546○ 

청 에 하여 한  처  청  평등 과 행복  해한 

것 므   취 한다.

이유의 요 

 공직 거 상 거운동  미 ‘ ’

공직 거   항에  한 거운동  특  거에  특  후보  58 1 ‘ ’〇

당  또는 낙  도 한다는 사가 객   수 는 능동

고 계  행  말한다 원 고 도 원합( 2016. 8. 26. 2015 11812 

체 결 참 공직 거 상 거운동  할 수 없는 공립학  원  스). ‘

과 같  누리 통망   트워크 비스  통해 신   견’ ( ‘ ’)

해나 신  에 하 고 그 내  거   다고 하, 

라도 그 만  리 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해 는 니 다 한, . 

편 타  스  게시  공 하는  상당  다 하고 공 하, ‘ ’ 

능에는 보 산  과 단순 보   동시에 재한다 라  . 

특별한 사  없는 한 언   사나 타  게시  단순  공 하‘

한 행 만 는 특  거에  특  후보  당  또는 낙  도 하’

는 사가  드러났다고 단 할 수는 없다 원 ( 2018. 11. 29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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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도 결 원 고 도 결 참2017 2972 , 2019. 11. 28. 2017 13629 ).

개  누리 통망 계 에  사나 타  게시  단순 공 한 경우 그 , 〇

행 가 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 는 게시  내  뿐 니라 누리 통망에 , 

게시한 체 게시  비 에도 사한 내  게시  게시한 사실  , 

는지 거 에 하여 계  개 하고  과다하게 가하  비슷, 

한 내  게시   연달  공 하 다는 등 특  거에  , 

특  후보  당  또는 낙  도 하 는 사가  드러난 행

 볼 수 는 사  는지 등  합  살펴  한다. 

 청  스  게시행  거운동 여 극 ( )

청  특  원 비후보 가 거짓말  하고 다는 내  매○ 

체  게시 게시   동 상  공 하 나 그 에 한 신  견  ( ) , 

하지 다 라  특별한 사  없는 한 그 게시행 만 는 특  후. 

보  낙  도 하  한 사가 한 행  보  하고 그  , 

청  거 에 하여 스  계  개 하고 스   과다

하게 가하  비슷한 내  게시   연달  공 하 다, 

는 등 그 사  단할 수 는 사 에 한 거는 보 지 다. 

 사건 게시  내 과 수사과 에   청  스   규○ 

 청   사건 게시행  에 스 에 같  날 같  특(4,583 ) 

 비후보 에 한 게시  건  게시한 사실만 는 청   사1

건 게시행 가 거운동 에 해당한다고 하  어 다‘ ’ . 

그럼에도 하고 청  행 가 거운동 에 해당함   내 진 ‘ ’○ 

처   거 단 수사미진 리 해  못에 한 것 라, , 

고 볼 수 에 없다.  

결정의 의의 

누리 통망 개  계 에 타  게시  단순 공 한 경우 그 행 만 는 , ○ 

특  거에  특  후보  당  또는 낙  도 하 는 사가  

드러난 것  단 할 수 없고 그 게시행 가 거운동 지 여 는 가 , ‘ 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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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시  내  뿐 니라 청  누리 통망에 게시한 체 게시  비, 

에도 사한 내  게시  게시한 사실  는지 거 에 하, , 

여 스  계  개 하고  과다하게 가하  비슷한 내  게시

  연달  공 하 다는 등 특  거에  특  후보  , 

당  또는 낙  도 하 는 사가  드러난 행  볼 수 는 사

 는지 등  합  살펴  한다는  하고  사건 게시  , 

내   수사  사실 계만 는 청  타  게시  공 한 행  

거운동  하  어 다는  피청  처  취 한 ‘ ’

사 다. 



보 도  료

보험사  사건

헌마 처 취[2018 155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  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법재판 는  월  재판  원  견 로2020 2 27 , 청 들   

사  고  할 증거가 함에도 청 들  사  사실  

로 피청  청 들에 하여 한 처   검찰

 행사로  청 들  평등 과 행복  해한다는 취지로 

청 들  심판청  용하는 결  고하 다. 용[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2. 27.

헌법재판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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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개요

청 들  각각  사 에 실 는 통원 료시 2016. 1. 27. 2017. 2. 27. , ○ 

검사 등  하 에도  보험  지   원 료시에 한 것처럼 

허  재한 료  생 보험 주 에 하  보험  지  청 하여 ( )〇〇

합계 원  보험  다는 죄사실  처  16,200,237

고 에 청 들   처  평등 과 행복  해하 다, 고 

주 하  그 취  하는 헌 원심  청 하 다. 

결정주문 

피청  산지 검찰청 지청   사건2017. 11. 9. 2017 13273○ 

에  청 들에 하여 한 처  청 들  평등 과 행복  

해한 것 므   취 한다.

이유의 요 

 는 사실 계 

〇 청 들  각각  사 에 료비  지 해주는 보험 2003. 7. 2013. 3. 

계  체결하고 보험료  지 하여 다 그 보험계  내 에 하  통원. 

료비는 원  한도  보상하는 원 료비는 지 보상 는200,000 , 90%  

것 었다.

청 들  각가  사 에 산 재 과2015. 10. 28. 2017. 2. 8. 〇 〇〇

병원에  진료  는  병원  청 들  검사나 생체계  , 

검사  는 경우 실 는 통원 료시 검사  하 에도 진료 에는 사후, 

 원 료시 검사  한 것처럼 재 어 었다. 

청 들   같  재  진료    보험 사에 보험 지  〇

청 하 고  보험 사는 진료 상 검사 에 라 보험  지 하 다, . 

 청 들에게 허  진료  한 사  고 가 는지 극 ( )

 같  실  검사시  다  진료  재는 허  것  볼 여지는 ○ 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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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청 들  사  고 가 청 들  각각  같  허  , , 〇

재  하여 보험 사 직원  착 에 빠뜨리고  재산상  취득

하 는 사  사  고 가 어  한다, . 

청 들  진료  검사 실시 시  원 료시  재하여  것  ① 〇

청하 거나 그  같  재  하여  많  보험   했다고 진

술한 가 없고  병원  사들 또한  진료  재  청, ② 

들  보험  수  계가 없다고 진술하 달리 청 들  진료, ③ 

 재 과 에 여한  나타나지 니하고 사가 닌 청 들

는  같  식  진료  재가 허   수 다는  식하 도 

어 웠  것  보 고  병원 사는  같  식  진료  재는 (

계  검사 후 실질  진단행 가 루어진 원 료시   재

한 것 므  허 가 니라고 주 함 청 들     상 보험), 3④ 

계  지하여  그 과 에  달리 한 수단  보험  내

하   나타나지도 니하 다  같  사  합하   사건. 

에  청 들  사  고  할 거가 하다고 할 수 다. 

결정의 의의 

 사건  사에 해 루어지는 진료 에 가 어 에 한 보험  ○ 

수  사  심 는 경우 그 보험  수 들   는 진료 에 , 

하여 재산상  취하 는 사가 었  것 지 수 들  진료  , 

재 행 에 여한 사실  는지 등    보  한다는  

한 것 들  진술과  에 비 어볼  보험  수 청, (

들  사  고  하  어 다는  피청  처  취)

한 사 다. 



보 도  료

 충  도 사건

[ 헌마 처 취2018 964 ]

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  헌법재판 는  월  여 재판  원  견 로2020 2 27 , 

청 에게 도  고  내지 법 득 사  할 증거가 함

에도 하고 도 가  로 피청  청 에 

하여 한 처   검찰  행사로 청  평등

과 행복  해한다는 취지로 청  심판청  용하

는 결  고하 다. 용[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2.  27.

헌법재판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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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개요

청  울 산  재 독 실에  피해   폰 2018. 2. 9. ○ 

 개  가지고 가  도하 다는 죄사실   처  다 청1 . 

  처  신  행복  등  해하 다고 주 하  

그 취  하는  사건 헌 원심  청 하 다. 

 

결정주문 

○ 피청   보통검찰    사건에  청2018. 6. 26. 2018 57

에 하여 한 처  청  평등 과 행복  해한 것

므   취 한다.

이유의 요 

 는 사실 계

청○  한 독 실  착 하는 책상과 고  할 수 는 지

 책상  한 에 재 어 는 곳 다 청  독 실    하. 3

고 매  다  에 다, . 

○ 청  신   째 독 실  신   책상  2018. 2. 9. 

열 책상에    빼  신   하○○ 

 공 하다가 어 니  차역에 도착하 다는 연락  고 마  나가, 

고  독 실  나  해당  원래 에 돌 지 고 신  

사 하  독 실 책상 랍 에 었다. 

○  는 그 다 날  신  가 없어진 것  고 경찰2. 10. 

에 신고하 는 청  에도 같  독 실  하 다 청  그 , 2. 10. . 

다 날  후경  가 억 나 독 실 책상 랍에  2. 11. 

폰  꺼내 독 실 에게 건 주었다. 

 청 에게 도  고   득 사  할 수 는지 여   -   

극

청   가 가 사 하   해당 독 실   째 2018. 2. 9.○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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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  날 었다 청  해당 독 실  숙하지  폰 가 . 

 책상  특  에게 할당  지  니라 비어  누 든지 

도 는  착 하  가능  고 그러한 에  , 

는 라  특  가 니라 독 실 공  공 어  가

다 사 하여도 는 라고 하  가능 도  다 독. 

실 리   피해 차도 당시 피해    공  식

할 수 다고 진술하는 등 도 독 실 내 피해  리에 여 는 , 

 공  생각할 개연  하 다. 

청   사 한  랍에 고 나간 다  날  에도 같  독2. 10.○ 

실에 나  그 날과 다  에  공  하   보 라도 그

에게 취   하  어 다.

청    시 사 하다가 원래 리에 돌 지 고 신  ○ 

하  독 실 책상 랍에 어 고 갔 나 청  청  가 차역, 

에 도착하 다는 연락  고 마  나가  하여  독 실에  퇴실하느

라  원래 리에 겨 지  사  었다. 

청   고 나간 곳  지  닌  책상 랍 었 므  ○ 

매  독 실 운  료  독 실 리 에 하여 수거  수 는 상태

다  는 청  타  상태 하에  것  니라 독 실 . 

리  지 가능한   내에 러 었다.

결  청 에게 도  가 었다거나 득 사가 었다고 단 하○ 

는 어 다. 

결정의 의의  

 사건  도  고   득 사  하  어 다는 피청, ○ 

 처  취 한 사 다.


